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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 논쟁문제 수업에서 교사의 정치적 중립 관련 준거와 교육적 함의

구정화1

<< 요 약 >>

사회과 논쟁문제 수업에서 정치적 중립 문제 제기 가능성은 교사의 수업 계획과 실천에 두려움을 

부여하며 자기검열을 하게 하는 등 교사의 자율성과 관련한 많은 문제를 낳는다. 이 연구에서는 

사회과 교사가 논쟁문제 수업에서 경험할 수 있는 정치적 중립 관련 상황에 적용할 다양한 준거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논쟁문제 수업에 주는 교육적 함의를 정리하려 한다. 먼저, 사회과 논쟁문제 

수업에서 정치적 중립과 관련하여 ‘헌법과 법률 준거’, ‘교육과정 준거’, ‘독일 보이텔스바흐 합의 

준거’, ‘한국의 사회과교육학계 연구 준거’를 살펴본다. 이를 바탕으로 논쟁문제 수업에서 ‘균형적 

자료 구성’,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한 논쟁문제 주제 구성’, ‘가치편향적 자료를 배제하기 위한 절차적 

노력’, ‘교사 공동체를 통한 수업자료 개발과 협의’, ‘강압이 아닌 동료 시민으로서 교사의 입장표명’, 
‘공동체 가치를 고려한 교사의 수업 안내 역할’ 등이 정치적 중립과 관련하여 교육적으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함을 제안한다. 더불어 여기서 제안한 관련 논의가 사회과에서 논쟁문제 수업을 제한하거

나 축소하는 요인으로서가 아니라, 학생과 교사 모두의 안전을 위한 요인으로서 작동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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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2022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의 변화 중 하나는 모든 학교급에서 검정 교과서를 사용한다는 

점이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의 경우는 도입 초기에 초등학교 사회에서 국정 교과서를 사용하다

가 중간에 검정 교과서로 변화하였다. 모든 학교급에서 검정을 통과한 사회 교과서를 사용한다

는 것은 교육 교재의 선택에서 교사의 자율성을 보장한다는 상징적 의미가 있다. 이런 변화에도 

불구하고 학교 현장에서는 수업내용과 방법 선택에서 사회과 교사의 자율성이 충분히 보장되는

지에 대한 문제 제기가 여전히 나타난다. 

사회과는 시민성 함양을 목표로 제시하며, 수업내용에서도 사회나 정치 현안을 많이 포함한

다. 교사의 자율성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 경우, 다른 교과와 달리 사회과 수업에서 정치적 

중립 관련하여 문제 제기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송성민, 2022). 사회과 수업내용과 방법에 대한 

정치적 중립 측면의 문제 제기 가능성은 사회과 논쟁문제 수업에서 더 높게 나타난다. 차경수, 

모경환(2008) 등과 같은 사회과교육 전문 서적에서는 사회과 논쟁문제 수업내용과 방법을 중요

하게 제시한다. 하지만 학교 현장에서 논쟁문제 수업을 하는 것에 대해 사회과 교사는 정치적 

중립과 관련한 민원 등의 어려움을 호소(김영석, 2019: 67; 박윤경, 조영달, 2020; 오연주, 

2006)한다. 

정치적 중립 관련하여 논쟁문제 수업이 위축되는 학교 현실(송성민, 2022; 옹진환, 2012: 

153-154)에도 불구하고, 사회과 논쟁문제 수업에서 정치적 중립 관련하여 실제로 어떤 부분을 

유의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론적 논의는 다양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아마도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법적 판단으로 문제로 여겨, 상세한 논의를 하기 어려웠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사회

과 논쟁문제 수업에서 교사의 정치적 중립 관련 논의는 법적 판단의 문제로만 볼 것이 아니라 

사회과교육학계에서도 중요하게 검토하고 합의할 사안이다. 법적 판단은 정치적 중립을 어긴 

구체적 사건이 발생한 후 해당 사안별로 결정되는데, 이러한 방법으로는 교사가 구체적으로 자

신의 수업에서 논쟁문제 수업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찾기가 어렵다. 더구나 교육 

현장의 문제를 언제 결정될지도 모르는 법적 판단에 맡겨둔 채 교사들이 공포심을 가지고 수업

에 임할 수는 없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이에 정치 현안 교육과 관련한 사회적 갈등에 대해 독일의 시민교육학계에서 보이텔스바흐 

합의를 이룬 것처럼, 한국 사회과 논쟁문제 수업에 제기되는 정치적 중립으로 인한 갈등에 대해

서도 사회과교육학계에서 논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

로, 사회과 논쟁문제 수업에 대한 교사의 정치적 중립과 관련하여 기초적인 방향을 찾아보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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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이를 위해 사회과 논쟁문제 수업에서 정치적 중립과 관련한 판단에 도움을 주는 다양한 

준거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치적 중립과 관련한 기본적인 고려사항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 점에서 이 연구는 하나의 완성된 주장이기보다는 사회과교육학계의 관련 논의를 위한 시론적 

성격을 가진다. 더불어 사회과 논쟁문제 수업에서 정치적 중립과 관련하여 더 많은 논의의 기틀

이 되어 학교 현장에서 실행되는 사회과 논쟁문제 수업이 풍부해지기를 기대해본다.

Ⅱ. 사회과 논쟁문제와 교사의 정치적 중립성 논의 필요성

일반적으로 쟁점, 이슈, 논쟁거리라고도 이야기되는 사회과의 논쟁문제는 ‘사회적으로 찬성과 

반대의 의견이 나누어져 있고, 그 결정이 개인에게 영향을 주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사회 다수와 

관련되어 있으며, 다수의 선택 가능한 대안 중에서 어느 하나를 결정해야 하는 문제’이다(구정

화, 2010; 모경환, 차경수, 2008; Schug & Beery, 1987). 이런 논쟁문제 관련 연구는 한국의 

사회과교육학계에서도 쟁점 중심 사회과 교육과정 논의(구정화, 2009; 노경주, 2000), 논쟁문제 

수업모형 개발 및 효과 측정 관련 논의(구정화, 2003, 이광성, 2002), 금기주제 도입 관련 논의

(오연주, 2005; 임경수, 2006), 논쟁문제 수업에서 교사의 입장표명 관련 논의(박윤경, 이승연, 

2015; 송성민, 2022; 오연주, 2006; 옹진환, 2012) 등 다양한 측면에서 이루어져 왔다. 

오래전부터 사회과교육학계에서 연구되어 온 논쟁문제는 특히 다원화된 현대 사회에서 그 

중요성이 강조된다. 특정 가치나 지식 위주의 사회과 수업에서는 다양한 사회 현안에 대한 사고 

과정을 학생이 직접 경험하기 어렵고 사회적 갈등을 조정하는 방법을 배우기가 어렵다

(Ochoa-Becker, 2006: 181). 반면, 논쟁문제 수업에서는 이런 방법을 실제로 다룰 수 있다. 

나아가 논쟁문제 수업은 현재의 국가 수준 교육과정에서 강조하는 역량을 직접 기를 기회를 

제공하며, 사회참여와 같은 실제적인 경험을 해보게 하는 시민교육의 기반이 된다(노경주, 강대

현, 2018: 59). 그래서 영국의 크릭보고서(민주화기념사업회 역, 1998: 104)에서 밝힌 것처럼, 

“논쟁문제 주제는 그 자체로 중요하며, 그러한 주제가 있다는 사실이나 토론을 배제하는 것은 

젊은 세대의 교육적 경험에 크나큰 공백”을 남기는 것이다.

즉 논쟁문제를 배제하는 것은 사회과의 주요 교육내용이 되는 현안을 다루지 않는 영(null)-

교육과정의 문제를 낳게 된다. 그런데 한국의 사회과교육에서는 논쟁문제를 영-교육과정으로 

만들 수 있는 현실적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바로 논쟁문제 수업을 다루는 과정에서 정치적 중립

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하는 환경(오연주, 2006) 때문이다. 사회과 수업에서 다루는 논쟁문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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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사회 현안이나 정치 사안이어서 그 자체로 정치적 중립의 판단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금기주제와 같이 사회 구성원의 수용성이 약한 주제를 다룰 경우도 정치적 중립 관련 위험

에 노출된다. 논쟁문제는 그 자체로 현행의 사회제도나 정책에 대하여 변화해야 하는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 내용을 담아낸다. 이로 인해 표피적으로 보면 논쟁문제를 다루는 수업은 사회변화

를 고려하는 진보적 성격을 가지며 지배집단의 이익이나 기득권층의 주장에 반하는 수업으로, 

또한 정치적으로 편향된 내용을 담아내는 수업으로 오인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정치적 중립을 

‘무입장’이나 ‘무당파성’, 그리고 ‘정치로부터 분리’ 등과 같은 배제 또는 기계적 중립 개념으로 

이해(송준석, 1995: 177)하면, 사회과 논쟁문제 수업 자체가 정치적 중립을 어기는 것이라고 

여기게 될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에서 교육의 정치적 중립 관련 조항은 오래전부터 있었지만, 사회과 논쟁문제 

수업에 대한 정치적 중립 문제가 현실적으로 대두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2019년에 한 

고등학교 수업에서 교사의 발언이 정치적 중립과 관련하여 법적 판단 대상이 되었다. 이후 논쟁

문제나 사회·정치적 이슈를 사회과 수업에서 다루는 것에 대하여 교사들 스스로 정치적 중립과 

관련하여 자기검열 가능성이 제시될 정도로, 정치적 중립 문제는 학교 현장에 압박감을 주고 

있다(박윤경, 조영달, 2020: 64). 더불어 2021년 11월에 만 16세인 학생의 정당 가입이 가능한 

법률 개정이 이루어졌다. 학생과 달리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요청받는 사회과 교사가 학

생의 의견 제시에 따라 수업에서 사회 현안이나 정치 사안을 언급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서 정치적 중립 관련한 어려움이 가중되었다. 

반면 사회과교육학계에서는 전통적으로 공공정책 이슈만이 아니라 닫힌 영역이나 금기주제 

또한 사회과 수업에서 다루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질(구정화, 2009; 노경주, 2000; 박윤경, 

이승연, 2016; 오연주, 2014; Evans, Avery, & Pederson, 2000; Hunt & Metcalf, 1996) 정도

로 논쟁문제 수업의 중요성과 실천 방향을 다룬 다양한 연구를 하였지만, 정치적 중립 논의는 

부족했다. 논쟁문제 수업에서 사회과 교사의 입장표명과 관련한 연구(구정화, 1999; 박윤경, 

이승연, 2015; 옹진환, 2012)도 진행되었지만, 이런 연구에서도 교사의 정치적 중립은 중요하게 

고려하지 못했다. 최근 시민교육과 관련하여 정치적 중립 원칙을 정립하려는 연구(옹진환 외, 

2024)가 진행되고 있지만, 사회과 논쟁문제 수업에서 정치적 중립과 관련한 구체적인 연구나 

논의로 이어지지는 않았다(손병노, 2018).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고려하면, 교사가 사회과 수업에서 논쟁문제를 구성하여 수업하려는 

과정에서 정치적 중립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할 사안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Hess(2004)는 이러한 상황을 논쟁문제 수업에 대한 논쟁이라고 표현한다. 세부적으로 보면,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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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문제 주제 선정, 논쟁문제 자료 제시, 그리고 해당 논쟁문제에 대한 교사의 입장표명 등에서 

교사는 정치적 중립과 관련한 사항에 직면할 수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은

데, 이 연구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관련 준거를 검토하면서 교육적 함의를 찾아보고자 한다. 

첫째, ‘논쟁문제 주제 구성과 정치적 중립’이다. 이는 사회과에서 논쟁문제를 배제하여 기계적 

측면의 중립을 갖추는 것이 아니라 사회과교육학계에서 강조하는 논쟁문제를 수업에서 다루는 

경우, 해당 주제를 (재)구성할 때 고려사항을 파악하려는 것이다. 특히 사회과의 계획된 교육과

정을 재해석하거나 재구성하여 교사가 논쟁문제 수업을 실행하는 것이 정치적 중립과 관련하여 

제한받는 것인지 등을 파악해볼 필요가 있다. 세부적으로 ‘사회과에서 교사가 논쟁문제로 수업

을 재구성하는 것은 정치적 중립으로 제한되는가?’, ‘사회 교과서에 제시되지 않는 논쟁문제 

주제를 다루는 것은 정치적 중립으로 제한되는가?’, ‘정치적 중립과 관련하여 사회과에서 논쟁문

제로 다룰 주제가 제한되는가?’ 등을 살펴봐야 할 것이다.

둘째, ‘논쟁문제 수업자료 제시와 정치적 중립’이다. 이는 사회과 수업에서 논쟁문제로 제시되

는 수업자료 대부분이 정치 현안과 연계되어 있어서, 그 자체로 중립 논의가 제기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특히 논쟁문제 수업을 풍부하게 행하기 위해서는 교사가 다양한 수업자료

를 구성해야 하는데, 이 때 정치적 중립을 적용하여 어떻게 자료 구성을 해야 하는지를 살펴보려

는 것이다. 세부적으로 ‘교사가 교과서에 제시되지 않는 추가 자료를 제시하는 것은 정치적 중립 

측면에서 제한되는가?’라거나 ‘찬성과 반대 자료를 어떻게 제시해야 정치적 중립을 고려하는 

것인가?’ 등을 살펴봐야 할 것이다. 

셋째, ‘논쟁문제 수업에서 교사의 입장표명과 정치적 중립’이다. 실제 사회과 논쟁문제 수업에

서 교사의 입장표명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파악해보자는 것으로, 기존 연구에서 많이 논의되었지

만 정치적 중립 관련하여 조금 더 세밀하게 살펴보려는 것이다. 세부적으로 ‘논쟁문제 수업에 

교사의 입장표명은 정치적 중립 측면에서 제한되는가?’라는 질문이 중요할 것이다. 더불어 현대 

사회변화와 관련하여, ‘사회적 편견이나 혐오를 드러내는 학생의 의견 제시에 교사가 이를 지도

하는 것도 정치적 중립 측면에서 제한되는가?’도 살펴볼 사항이다. 

Ⅲ. 사회과 논쟁문제 수업에서 정치적 중립 검토를 위한 관련 준거

전통적으로 교사의 수업에서 정치적 중립과 관련한 준거는 헌법에서 강조하는 ‘정치적 중립

성’ 규정이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다양한 사안에 대한 준거로 작동하는 헌법의 위치를 고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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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이는 적절한 판단 준거이다. 그러나 민주주의 자체가 다양성 존중을 지지한다는 점, 헌법재

판 등에서 추상적인 헌법 조항으로 인해 구체적인 판단을 할 때에 사회적 관련 논의를 참조한다

는 점, 그리고 사회과 논쟁문제 수업에서 정치적 중립을 적용하여 살펴보려는 부분이 매우 구체

적인 수업적 선택사항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헌법 규정 이외 더 다양한 준거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에 여기서는 헌법과 법률 준거, 그리고 사회과 교육내용으로서 논쟁문제 관련 교육과정 

준거, 사회과교육 지향으로서 시민교육 측면의 독일 보이텔스바흐 합의 준거, 그리고 한국 사회

과교육학계의 논쟁문제 연구 준거를 같이 분석하고자 한다.

1. 헌법과 법률 준거1)

학교 수업에서 정치적 중립 논의는 기본적으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헌법 제7조 제2항)’ 

및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헌법 제31조 제4항)’이라는 헌법 조항에서 주로 비롯한다. 「헌법」 

제7조 제2항인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라는 

규정은 「교육기본법」 제14조 제4항인 “교원은 특정 정당 또는 당파를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하거나 선동하여서는 아니 된다.”에서 더 상세하게 규정된다. 또한 해당 헌법 

조항에 따라 정당법에서도 교원의 정당 활동과 가입을 금지하며, 선거에서도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이에 따라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에 관한 헌법 조항은 대체로 

편파적인 정치활동을 하지 않음으로써 교사에게 사회적 책무성을 부여하는 측면과 더불어 특정 

정권의 요구로부터 교사의 직위에 따른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측면 두 가지를 고려한 것이라고 

본다(송성민, 2022; 송준석, 1995; 표시열, 1995). 또한 「헌법」 제31조 제4항인 “교육의 자주

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라는 규정은 

교육에 대한 정치나 당파적 개입을 배제하고 교육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옹호하기 위한 조항으로 

알려져 있다(조상식, 2019). 이는 교육이 정치와 종교의 부당한 압력이나 영향을 받지 않으며 

자주적으로 운영되어야 함을 강조하는 것으로 본다(노기호, 2000; 표시열, 1995: 90). 한편 이 

조항은 교사의 수업 활동에서 특정 정치 사안에 대한 지지나 견해를 밝히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라는 주장도 있다(한수웅, 2007: 58). 

헌법에 제시된 이 두 조항은 사회 현안이나 정치 사안을 논쟁문제로 구성하여 수업하는 사회

과 교사에게 영향을 준다. 그러나 ‘특정 정당의 의견이나 당파적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아야 한

1) 여기서는 정치적 중립과 관련한 일반적 논의가 아니라 사회과 논쟁문제 수업에 대한 논거를 다룬다는 측면에
서 헌법에서 정치적 중립에 대한 일반적인 논의를 구체적으로 하지 않을 것이며, 사회과 논쟁문제 수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논의만 중요하게 살펴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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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라거나 ‘부당한 압력이나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한다’라는 등의 규정 내용을 고려하면, 사회과 

수업내용으로서 사회 및 정치 현안을 다루는 것을 기계적으로 배제하여 영-교육과정으로 처리

하라는 의미는 아니라고 볼 수 있다. 만약에 헌법에서 말하는 정치적 중립성이 교육내용 구성에

서 정치 사안이나 사회 현안을 아예 다루지 않아야 하는 배제적 중립성을 말하는 것이라면, 사회

과 교육과정에서 정치 내용 등을 제시하는 자체가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한 것이 되기 때문이다. 

다만, 정치적 중립과 관련한 헌법 조항에 대한 학자들의 의견을 고려하면, 사회과 논쟁문제 수업

에서 특정 정당의 의견이나 정파를 드러내는 경우나 특정 정치 사안에 대해 교사 개인의 견해를 

일방적으로 밝히는 경우도 정치적 중립과 관련하여 제한될 사항이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보면, 학교 시민교육에서 배제적 중립성이 아니라 균형적 중립성이 정치적 중립성의 

개념으로 타당하다는 이재희(2022: 60)의 주장을 사회과 논쟁문제에서 정치적 중립에 대한 헌

법과 법률 준거로 활용할 수 있다. 이재희(2020: 62)는 헌법의 정치적 중립성을 기반으로, 학교 

시민교육에서 정치적 중립을 적용할 구체적인 원칙으로 “첫째, 국가기관, 정치세력, 사회세력 

등 외부의 영향력에 의하여 일정한 정치적 입장, 견해에 유리하거나 불리한 방식으로, 민주시민

교육의 기본원칙, 내용이 변경되지 않고 유지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것, 둘째, 민주시민

교육을 수행하고 과정에 참여하는 교사가 외부세력의 관여에 의하여 민주시민교육 수행에 영향

을 받거나 방해받지 않아야 한다는 것, 셋째, 학교 당국, 교사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민주시

민교육에 참여하는 학생에게 특정 정치적 입장이나 견해가 주입되지 않아야 하며, 논쟁 사안에

서 주장되는 다양한 견해에 접근하여 검토할 기회가 주어질 것”을 제안한다. 이러한 원칙을 따를 

경우, ‘편파적이지 않고 균형있게 다룸으로써 중립성을 지키는 방안’(Pierik, 2014: 498)을 논쟁

문제 수업에 적용하는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대표적으로 논쟁문제 관련 찬성과 반대 

자료를 균형있게 제시하여 학생들이 사회 및 정치 사안에 관심을 가지고 민주주의 사회의 구성

원으로 역할을 실천하는 교육활동을 구성할 수 있다. 

2. 교육과정 준거

헌법에서 강조하는 정치적 중립을 기계적 중립이 아닌 균형적 중립으로 보더라도, 사회과 

교육과정에 제시되지 않은 논쟁문제를 다루는 수업은 정치적 중립과 관련하여 문제 제기를 받을 

수 있다(김진아, 2019). 그런데 이 경우에도 기계적으로 사회과 교육과정에 해당 논쟁문제가 

제시되어 있는지로 단순히 판단할 사항이 아니다. 기본적으로 제7차 교육과정 이후 국가 수준 

교육과정 총론에서는 ‘학교 및 교사 교육과정 재구성의 가능성’을 안내하고 있으며, 사회과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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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에서도 대강화 원칙을 바탕으로 추상적인 수준에서 성취기준 등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고려하면 국가 수준 교육과정 총론에서 교사의 수업 재구성의 범위, 그리고 사회과 교육과

정에서 논쟁문제를 다루면서 교사의 자율성을 언급하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교육부장관 고시’라는 법 문서 성격을 갖는 국가 수준 교육과정에서는 두 가지

를 살펴볼 수 있다. 하나는 교사의 교육내용 재구성 관련 사항을 담은 총론 문서이고 다른 하나

는 사회과 수업의 논쟁문제 관련 사항을 담은 사회과 교육과정 문서이다. 여기서는 주로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에서 말하는 학교 및 교사 교육과정 구성, 그리고 사회과 교육과정에 언급하

는 사회과 논쟁문제 수업에 대한 제안을 관련 준거로 검토할 것이다.

먼저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에서는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의 내용 배열은 반드시 따라야 

할 학습 순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학생의 관심과 요구, 학교의 실정과 교사의 필요, 계절 및 지역의 

특성 등에 따라 각 교과목의 학년군별 목표 달성을 위해 지도 내용의 순서와 비중, 교과 내 또는 교과 

간 연계 지도 방법 등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교육부, 2022a: 15)라고 제시한다. 이 내용은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유사한 맥락으로 제시되어 있다. 일명 ‘학교 및 교사 교육과정 재구성 

규정’인 이 진술은 제7차 교육과정 이후 학교장의 학교 교육과정 결정권과 더불어 학교 교육과

정을 실천하는 교사 교육과정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시도에서 출발했다(조덕주, 진석언, 

한화진, 최연주, 2020: 259). 교육과정 문서에 ‘교사의 교육과정 재구성’ 도입과 관련한 초기 

논의(김대현, 1994; 박현주, 1996)에 따르면, 국가 수준 교육과정을 교사가 학생, 학교, 지역 

등의 상황을 고려하여 가르치는 것이나 교사의 교육과정 내용 수정, 보완, 재구성 활동으로 교육

과정 재구성의 의미를 좁게 한정하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교육과정 재구성을 ‘교사에 의한 교육

과정 구현’ 측면에서 교과서 재구성까지 확대하여 논의하면서, 교사의 자율성을 강조하는 것으

로 이해한다(이윤미, 조상연, 정광순, 2015). 

초⋅중등교육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고시하는 교육과정 총론 문서에서는 아예 “초⋅중등학

교에서 운영하여야 할 학교 교육과정의 공통적이고 일반적인 기준을 국가 수준에서 제시”(교육

부, 2022a: 1)한 것임을 밝히는데, 이는 교육과정의 대강화 양상을 제시하는 것이면서 교사의 

수업 재구성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강조하였던 교육과정 대

강화는 일반적으로 ‘표준이 되는 최소 수준의 국가 수준 교육과정’ 제시(박순경 외, 2014) 방식

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최소 수준으로 제시된 국가 수준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학교와 

교사가 자율권을 적용하여 교육과정을 재구성하는 것이 학교 및 교사의 교육과정 재구성이다(성

경혜, 2016: 221). 

그렇다면 2022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에서 논쟁문제 관련 사항은 최소 수준으로 어떻게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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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우선 사회과 교육과정의 성격에서 “사회과는 지리, 역사, 제 사회과학의 

개념과 원리, 문제와 쟁점, 탐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요소를 통합적으로 선정·조직하여 사회현상과 

사회문제, 공간구조와 변화, 시간의 변화와 지속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탐구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교육부, 2022b: 6)라고 제시한다. 사회과에서 논쟁문제(쟁점)를 중요한 학습 내용요소로 다룰 

수 있도록 사회과의 교과 성격에서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2022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 

내용체계 중 특히 ‘정치’와 ‘법’ 영역의 ‘과정·기능’에서도 관련 쟁점을 교육내용으로 다루도록 

제시하고 있다(교육부, 2022b: 12). 더불어 교수학습의 방향에서도 “개인적, 사회적 문제나 쟁점

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가치명료화나 가치 분석을 통한 가치 탐구 및 의사 결정 능력, 가치 갈등과 

문제 상황에서의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 갈등 해결 및 친사회적 행동 실천 능력 등을 신장시킬 수 

있도록 학습을 전개한다.”(교육부, 2022b: 68)라고 제시하고 있다. 또한 교수학습의 방법에서는 “쟁

점이나 문제 상황, 가치 갈등 상황, 인권 침해 사례 등 다양한 상황이나 사례를 제시하고, 학습자가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사례 및 체험 중심의 교수⋅학습 방법과 자료를 활용

한다.”(교육부, 2022b: 69)라고 제시한다. 이를 고려하면 사회과 교육과정에서는 논쟁문제(쟁점)

를 중요한 내용 요소와 교수학습 방법으로 제시할 최소 수준의 근거를 충분히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사회과 교과서 구성이나 실제적인 수업내용과 방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성취기준’

이다. 이에 따라 사회과 성취기준에서 구체적인 논쟁문제가 제시되지 않았는데 교사가 논쟁문제

를 구성하는 것에 대해 교사의 수업 재구성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정치적 중립성으로 제한

해야 하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 문서에 제시된 교과 성취기

준의 의미와 역할을 먼저 파악해야 한다. 성열관 외(2008)에 따르면, 교과 성취기준은 미국의 

기준 중심 교육개혁 정책을 도입하면서 반영한 것이다. 이에 따라 교과 성취기준은 학교에서 

배운 결과로서 학생의 도달점을 파악하기 위한 측면에서 제시되었다. 즉 교과 성취기준은 학생

의 학습 결과의 기준을 규정한 것이지 교과 수업에서 가르칠 세부 내용을 규정한 것이 아니다. 

이러한 성취기준의 의미와 성격은 2022 개정 교과 교육과정에도 이어진다(온정덕 외, 2020). 

결국 교육과정 총론의 교사 교육과정 재구성 규정과 사회과 교육과정의 논쟁문제 관련 내용 

제시를 함께 고려하면, 사회과 교육과정 성취기준에서 제시하는 학생의 학습 도달점을 위해 사

회과 교사는 논쟁문제로 수업내용이나 방법을 재구성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런데 교육과정 재구성에 대한 자율성이 교사에게 있다고 할지라도, 교육과정 문서에서 ‘학

교 교육과정’을 강조하면서 학교 구성원이 참여하여 논의해야 한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는 점에

서, 수업 재구성의 권리가 교사 개인 각자에게 있는지는 여전히 의문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 

사실 교육과정 자율성 또는 교사의 교육과정 재구성과 관련하여 교사가 수업 재구성 권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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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정도 갖는지에 대한 법적 설명은 아직 명확하지 않다. 다만 교사의 교육과정 편성에서 자율

권은 교사의 교육할 권한이라는 주장이 있다(최인화, 1995). 즉 교사의 교육할 권한은 주로 교사

의 ‘학문의 자유’와 관련한 것으로, 이것에는 수업내용의 선택, 다양한 수업 방법의 적용, 교수학

습 자료의 개발과 운용 등이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를 고려하면 사회과 성취기준으로

서 학생의 도달점을 고려하여 논쟁문제 수업내용이나 방법을 교사가 재구성하는 것은 교사 개인

에게 보장된 교육할 권한으로서 그 자체가 정치적 중립으로 인해 제한받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

야 한다.

교사의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한 수업 권한이 교사의 교육할 권한이라는 주장은 국제사회의 

문건에서도 나타난다. 대표적으로 유네스코와 국제노동조합(ILO)에서 공동으로 제시한 「교원

의 지위에 대한 권고」 제61항에서는 “교원은 그 전문직 직무 수행에 있어서 학문의 자유를 

수행한다. 교원은 특히 학생에게 적합한 교재와 교수학습 방법을 판단할 자격을 가지고 있으므

로 승인된 교육과정 기준의 범위 안에서 교육행정 당국의 원조를 얻어서 교재의 선정과 운용, 

교과서 선택, 교육방법 운용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한국의 「교육기본법」 제6조 제1항인 “교육은 교육 본래의 목적에 따라 그 기능을 다 하도록 

운영되어야 하며, 정치적·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

니 된다.”라는 규정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교사의 사회과 논쟁문제 수업 재구성에서 

파당적이거나 편파적인 내용이나 방법의 선택으로 인해 균형적 중립을 유지하지 않는 경우는 

정치적 중립으로 제한되는 사항(전일균, 2015)임을 알 수 있다.

  

3. 독일 보이텔스바흐 합의 준거

사회 및 정치 현안을 다루는 논쟁문제 수업에서 교사의 정치적 중립 관련 문제 제기는 다른 

나라에서도 나타나는데, 독일 사례가 대표적이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분단된 독일에서는 정치

적으로 보수와 진보 집단 간에 매우 첨예한 대립이 이어졌다. 최근 한국의 2022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 개발 과정에서의 갈등과 유사할 정도로, 1970년대 독일에서 교과서 내용에 대한 정치

적 공격과 갈등이 심각했다(Gagel, 2009: 33). 특히 독일 시민교육의 목표로서 사회적응을 강조

하는 집단과 사회비판을 강조하는 집단 간 대립으로 인해, 정치 현안 교육에서 당파성 논쟁이 

격렬하게 일어났다(허영식, 2018: 30-32). 이에 1976년에 독일 당시 시민교육에서 당파성 문제

와 관련하여, 시민교육 관련 교육 전문가(대학의 학자와 교사)가 회의를 통해 시민교육 교수학습

의 원칙으로 소개되는 보이텔스바흐 합의를 이끌면서 해결의 물고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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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사회 및 정치 현안을 다루는 시민교육에서 나타나는 갈등을 교육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이념을 가진 시민교육학자들이 모여서 의견을 개진하고, 최소한의 합의 내용을 보고서로 

정리하였다. 보고서에는 회의 참여자가 공감한 3가지 원칙을 제시하였는데, 바로 이것이 보이텔

스바흐 합의 사항이다(심성보 외, 2016: 37-42; 안성경, 2017). 보이텔스바흐 합의의 3가지 

원칙은 다음과 같다(Wehling, 2016; 김상무, 2019: 184-185에서 재인용). 첫째, 강압 금지 원칙

인데, 교화 금지 원칙으로도 소개된다. 어떤 경우라도 교사가 일방적이고 강제적으로 자신의 

견해를 학생에게 제시하지 않아야 하며, 학생이 스스로 의견을 판단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논쟁 재현 원칙인데, 논쟁문제 수업을 위한 가장 강력한 원칙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정치나 

학문에서 논쟁이라면 수업에서도 논쟁적으로 다루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학생의 개인 상황

과 이익 고려 원칙이다. 이는 수업에서 다루는 정치 현안과 관련하여, 학생이 자료를 분석하고 

논의하면서 자신의 이익과 연계하여 판단하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수업해야 한다는 것이

다.

그런데 이 또한 추상적인 합의이다 보니, 시간이 지나면서 세부 적용과 관련하여 새로운 의문

들이 제시되었다. 대표적으로 첫째 및 셋째 원칙과 관련하여 ‘사회적으로 유의미한 가치를 교사

가 강조하는 것은 원칙에 어긋나는가?’ 또는 ‘반인권적인 견해를 제시하는 학생을 교사가 지도하

는 것이 원칙에 어긋나는가?’, ‘학생 개인 이익을 강조하면서 사회적 가치나 이익(또는 타인의 

권리)을 소홀히 여기게 하는 것은 아닌가?’ 등이 그것이다(김상무, 2019). 이에 따라 1996년에 

보이텔스바흐 합의 후속 학술대회에서 “보이텔스바흐 합의는 충분한가?”라는 주제 논의를 통해, 

기존의 셋째 원칙과 관련하여 ‘학생의 사적 이익’ 이외에 ‘사적 이익과 공적 이익의 조화’를 반영

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합의 내용이 일부분 전환되었다(장준호, 2021: 104).

더 나아가 최근 독일에서도 신자유주의 가치 주장이나 이주민에 대한 혐오 문제가 대두되면

서, 인류 사회의 중요한 가치로 볼 수 있는 사회적 약자 보호 방안 등을 시민교육 교수학습원칙

에서 고려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홍은영, 최치원, 2016). 이에 2005년에 독일의 일부 시민교육

학계에서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존중 등의 민주주의 사회의 공동체 가치를 시민교육 논의에서 

중요하게 고려한다는 점을 명시한 마그데부르크 선언을 제시하였다(장은주 외, 2016: 70). 또한 

독일 보이텔스바흐 합의를 이끈 시민교육학계 대표 학자인 잔더 등이 발간한 <정치교육 핸드북

(GPJE, 2024)>에서도 이런 변화와 관련하여, ‘대화-사례-논쟁 원칙’을 강조한다. 이는 논쟁을 

수업에서 재현할 때, 학생이 특정 의견에 매몰되지 않도록 찬성과 반대 두 입장을 모두 취해보게 

하는 관점의 전환, 또는 다양한 관점(가치)에 대한 분석을 통한 관점(가치)의 공존, 그리고 더 나은 

관점이나 가치로 총합하는 조정 등의 수업 활동을 중요하게 제안한다(장준호, 2021: 122). 이는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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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이 아니라, 학생들 또한 자신의 이익 등을 바탕으로 한 편파성에 머물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안선경(2017)은 독일의 보이텔스바흐 합의 원칙이 독일 및 한국의 헌법에 비추어 정치적 중립 

논의에 부합하는지를 분석하였다. 안선경(2017)은 독일과 한국 헌법의 정치적 중립성 조항을 

비교 분석한 후, 보이텔스바흐 합의가 한국 교육에서도 정치적 중립을 지원하는 합의로 작동 

가능하다고 제안한다. 강압 금지 원칙은 대한민국 헌법 제19조를 기반으로, 논쟁 재현 원칙은 

제31조 제4항의 정치적 중립성을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초기의 논의 더해 

1996년 논의에서 제시된 개인 이익과 공동체 이익의 조화까지 고려한 셋째 원칙은 독일과 한국 

헌법이 예정하는 인간상에 대한 견해의 유사성에 따라 한국 교육에서도 적용할 수 있음을 제안

한다(안선경, 2017: 35). 더구나 한국 사회에서도 최근 교육의 공공성을 논의하면서 다양하고 

이질적인 집단이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고 협상과 절충을 통해 합의점을 찾는 과정을 강조한다. 

이 과정에서 다수만이 아니라 소수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도록 해야 한다는 점(서경혜, 2016: 

222)에서 수정된 셋째 원칙의 수용이 필요하기도 하다.

4. 한국 사회과교육학계 연구 준거

지금까지 한국 사회과교육 외부에서 다룬 정치적 중립 준거 논의를 살펴보았다면, 한국 사회

과교육 내부에서 이루어진 ‘논쟁문제와 정치적 중립’ 관련 주요 연구 결과도 준거로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논쟁문제 수업에서 교사의 역할 등에 대한 인식을 분석한 실증적 

연구가 주를 이루지만, 이외에도 논쟁문제 수업에서 정치적 중립 관련하여 고려할 연구 결과가 

풍부하여 이를 검토해보려 한다. 

첫째, 사회과 논쟁문제 주제 구성과 관련한 연구가 있다. 논쟁문제 주제는 크게 공공정책 문제

와 닫힌 영역 주제로 나눌 수 있는데, 관련 연구에서는 주로 닫힌 영역인 금기주제의 사회적 

수용성을 살펴보고 있다. 공공정책 문제와 달리 금기주제 관련 사회적 수용성을 파악하는 연구

가 주로 진행되어 온 것은 금기주제 논쟁문제 수업이 정치적 중립과 관련하여 문제가 될 염려가 

컸기 때문일 것이다. 관련 연구 중 임경수(2007)의 중학교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인식 조사 

결과를 보면, 학생이나 학부모 모두 금기주제를 사회과 수업에서 다루는 것에 대해 크게 반대하

지 않는다. 반면 구정화(2011)의 조사 결과를 보면, 조사 대상인 고등학생들이 금기주제를 논쟁

문제 주제로 구성하는 것에 반대하고 있어서 학생의 학교급별로 인식 차이가 나타났다. 또한 

논쟁문제 수업 관련 연구를 메타분석한 연구(구정화, 2009)에 따르면, 대다수 연구에서 금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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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다 공공정책 주제 위주로 논쟁문제 수업내용을 구성하고 있어서 현실적으로 금기주제를 

논쟁문제로 다루는 것에 적극적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를 고려하면 금기주제를 다루는 논쟁

문제 수업은 한국 사회에서 익숙하지 않은 수업으로 여겨지거나 정치적 중립 등의 민원이나 

문제제기를 받을 가능성이 존재함을 엿볼 수 있다.

또한 정치적 중립과 관련하여 편파적이거나 사회적 측면에서 논쟁문제 주제로 제한받아야 

하는 부분이 있는지에 대한 사회과교육학계 연구도 검토해야 한다. 관련해서 논쟁문제 수업에서 

Hand(2008)가 말한 ‘지적 준거’와 ‘정치적 준거’ 측면에서 논쟁문제 주제를 선정해야 한다(손병

노, 2019)는 주장을 고려할 수 있다(구정화, 2022). 지적 준거에서는 ‘이성적으로 수용된 것이 

아니라서 논쟁적인 경우’라면 논쟁문제로 구성할 수 있다는 것인데(손병노, 2019: 80-85), 이에 

따라 헌법에서 이성적으로 수용된 개인의 권리 존중 여부 등을 논쟁문제로 구성해서는 안 된다. 

또한 정치적 준거에서는 ‘사적인 가치나 개인적 측면과 관련한 주제가 아닌 공동체 논의 주제’를 

구성해야 한다는 것인데(손병노, 2019: 80-85), 이에 따라 특정 개인의 정체성 인정 여부나 

개인의 종교적 편견 등을 논쟁문제 주제로 구성해서는 안 될 것이다. 

둘째, 사회과 논쟁문제 수업에서 정치적 중립과 관련하여 찬성과 반대 자료 제공을 어떻게 

할 것인지와 관련한 연구이다. 대표적으로 전제철(2020)에 따르면 사회과 논쟁문제 수업은 대한

민국 헌법에 나오는 표현의 자유가 개입되는 문제라는 점에서, 교사가 선택하여 학생에게 제공

하는 수업자료가 편향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것은 논쟁문제 주제 선정만이 아니

라 논쟁문제 수업에서 제공하는 자료에서도 헌법에서 강조하는 균형적 중립성을 갖추어야 한다

는 것이다. 이를 고려하면 교사가 논쟁문제 수업자료를 준비할 때 찬성과 반대 자료가 균형을 

이루도록 유의해야 할 것이다. 

셋째, 사회과 논쟁문제 수업에서 교사의 개인적 입장표명을 다룬 논의인데, 이는 전통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아온 연구 주제이다. 이는 ‘해당 주제를 논쟁적으로 다루어야 하는지’와 ‘교사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지’ 두 가치 측면을 고려하여, 4가지 유형을 제안한 Kelly(1986)의 논의를 

바탕으로 진행된 연구가 대부분이다. Kelly(1986)는 학생이 자료를 바탕으로 논쟁하고 그 과정

에서 교사가 동료 시민이라는 점에서 학생에게 자신의 의견을 밝히는 ‘공정한 참여(committed 

impartiality)2)’ 유형이 적절하다고 제안하였고, 한국의 관련 연구자들도 이를 지지하는 경우가 

많았다(옹진환, 2012). 이는 ‘표현의 자유’를 바탕으로 사회과 논쟁문제 수업에서 학생만이 아니

라 교사도 시민으로서 자신의 의견을 밝히는 역할이 가능함을 강조한다(전제철, 2020). 

2) 사회과교육에서 이 영어 표현에 대한 번역은 주로 ‘신념을 가진 공정성’ 또는 ‘공정한 참여’로 제시되고 
있는데, 여기서는 ‘공정한 참여’로 사용한다. 다만 해당 표현과 관련한 구체적인 논의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옹진환(2012)의 논의를 참조할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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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와 관련한 한국의 사회과교육학계의 경험적 연구 결과는 조금 다른 양상을 보여준

다. 우선 교사 대상 관련 연구에서는 교사가 자신의 의견을 표명하지 않고 중립을 지키는 유형을 

대체로 선호한다. 이바름, 정문성(2020)의 교사 대상 조사 결과를 보면, 다양한 찬반 자료를 

제시하되 철저하게 중립을 지키는 유형을 지지한다. 또한 6명 교사를 대상으로 질적 연구를 

한 이경윤(2021)의 연구에서는 연구참여자인 교사 6명 모두 교사 개인의 의견을 밝히지 않는 

‘중립적 공정’형을 선호한다. 반면 송성민(2022)이 온라인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교사 대부분

이 수업에서 자신의 의견을 밝히기보다는 중립성을 지키는 것을 지지하지만, 사회과 교사는 다

른 전공 교사에 비해서 적절한 입장표명을 하는 유형을 더 지지한다. 

논쟁문제 수업에서 사회 교사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를 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도 

있다. 구정화(1999)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는 ‘공정한 참여’형 교사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박윤경, 이승연(2015)이 서울의 초·중등학교 학생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교사가 서로 다른 의견을 모두 알려줘야 한다’라는 문항과 ‘교사가 자신의 의견을 

공개하는 것이 좋다’라는 문항 모두에 긍정적으로 응답하여 ‘공정한 참여’형을 선호한다. 반면 

박윤경(2020)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심층 면담한 결과를 보면, 교사가 다양한 의견을 알려

주며 정치·사회적 이슈를 다루는 논쟁문제 수업은 찬성하면서도 교사의 영향력 행사가 가능하다

는 점에서 교사 개인의 입장표명에 반대하는 양상을 보인다. 

이를 종합하면, 사회과 교사나 학생 대부분이 논쟁문제 수업에서 균형 잡힌 자료의 구성을 

통한 수업 운영을 지지한다. 반면, 교사 개인의 입장표명에 대해서는 찬성과 반대가 공존하는데, 

최근 들어 반대 양상이 많이 나타남을 알 수 있다. 그렇다고 논쟁문제 수업에서 교사의 입장표명 

제시를 기계적으로 배제해야 함을 강조하는 것은 아니다. 관련 조사 결과를 볼 때, 중요하게 

고려할 점은 교사의 입장표명에 따라 학생의 의견 제시와 입장 선택에 미칠 영향력 또는 강제력

에 대한 염려이다. 더 나아가 오현철, 강대현(2016)의 주장처럼 논쟁문제 수업의 토론 과정에서 

학생이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학습하도록 안내하는 교사의 역할과 관련하여, 교사 개인의 입

장표명이 갖는 의의도 중요하게 고려해 볼만 한다. 즉 사회과 교사가 기계적으로 중립을 지키는 

사회자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적으로 필요한 지도 상황에서는 개입하여 참여자 간에 

자유롭고 평등한 대화, 그리고 사회적 약자들의 발언 기회 안내 등의 조정자와 촉진자 역할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 또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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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정치적 중립 관련 준거를 고려한 사회과 논쟁문제 수업에의 함의

지금까지 살펴본 몇 가지 준거를 바탕으로, 정치적 중립과 관련하여 사회과 논쟁문제 수업에 

주는 함의와 교사의 교육적 고려사항을 탐색하고자 한다. 다만 이 부분에서는 최대한으로 엄격

하게 준수해야 하는 경우에서부터 조금 느슨하게 판단하는 경우까지 다양하게 검토해볼 것이다. 

서론에서 밝혔듯이 정치적 중립 논의를 법적 판단으로만 보면 엄격성을 고려해야 하지만, 수업

에서 정치적 중립의 세부 판단에서는 교육과정 재구성이나 사회과교육학계의 합의나 논의라는 

현실 상황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1. 논쟁문제 주제 선정에 주는 함의

일반적으로 교사의 수업이라는 실행된 교육과정은 교육과정이나 교과서와 같은 계획된 교육

과정을 기반으로 한다. 사실 사회과 교육과정이나 검정3) 교과서에 제시된 논쟁문제 주제는 국가 

수준의 엄격한 중립성 기준과 절차를 통과했다는 점에서, 정치적 중립의 판단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교과서에 논쟁문제로 제시되어 있지 않은 것을 교사가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해 논쟁문제로 수업을 하는 경우, 정치적 중립 문제 제기를 받는 경우가 나타난다. 사회과 

논쟁문제 주제가 대체로 현안에 대한 개선 등을 논의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교과서에 구체적으

로 드러나지 않는 논쟁문제 주제를 다룬 수업 자체를 특정 정파의 주장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헌법과 법률 준거’와 ‘교육과정 준거’, 그리고 ‘한국 

사회과교육학계의 연구 준거’를 같이 적용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 

먼저 헌법에 규정된 학문의 자유를 고려하면, 교사의 수업내용 구성의 권한은 일반적으로 

대학교수가 갖는 학문의 자유에 비해 제한적이기 하지만 그 권리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전제

철, 2004). 더불어 사회과 수업내용으로 논쟁문제를 재구성하여 제시하는 경우에 ‘균형적 중립’

을 고려하여 찬성과 반대 등 어느 한 방향으로 편향되지 않게 학습 내용을 제시하는 자료를 

구성하였다면, 이는 ‘헌법과 법률 준거’에서 강조하는 균형적 중립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봐야 한다. 

나아가 교사 ‘교육과정 준거’를 고려하면, 해당 논쟁문제 주제로 재구성할 수 있는 학습 요소

가 사회과 교육과정에 반영되어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사회과 교육과정의 성격과 

3) 교과서 검정 이외, 국정이나 인정 등 심사 기준에서도 정치적 편파성이 담겨 있지 않은지 등의 정치적 중립 
사항이 중요한 기준으로 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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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학습 등에서 강조한 논쟁문제 수업 가능성에 관한 제시에 따라서 교육과정 재구성이 가능하

다고 봐야 한다. 이 때 어느 정도로 사회과 교육과정에 반영되는지를 세밀하게 따져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이와 관련한 미국의 판례를 참조할 수 있다. 미국의 역사 수업에서 남북전쟁 이후를 

가르치는 수업내용에 교과서 없던 인종문제 내용을 넣어 논쟁문제 수업으로 교사가 재구성한 

것을 교사의 수업내용 선택 자유로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사건이었는데, 해당 수업 재구성은 

교사의 교육할 권한에 해당하는 사항이라며 합헌으로 판결이 났다(최인화, 1995: 133). 미국에

서의 합헌 판단과 대한민국 헌법에서 강조하는 정치적 중립성으로서 균형적 중립성을 적용하면, 

교육과정이나 교과서에 특정한 논쟁문제 주제를 제시한 경우가 아니라도 교사가 교육과정이나 

교과서에 근거한 수업내용을 바탕으로 관련 있는 논쟁문제를 추출하여 수업 구성을 하는 것은 

정치적 중립으로 제한되는 사항이 아니라고 볼 수 있다. 또한 ‘교육과정 준거’와 관련하여 우리

나라의 교육과정에서 성취기준이 학습의 도달점이라는 점에서, 해당 도달점을 고려한 교사의 

논쟁문제 수업 재구성은 정치적 중립으로 제한받지 않아야 할 사항이라 보아야 한다.

이 점에서 금기주제의 경우도 금기주제여서 정치적 중립 문제가 당연히 나타난다고 보기 어렵

다. 금기주제여도 그것이 사회과 교육과정의 최소 조건으로서 내용요소 등에서 관련성이 있다면 

교육과정 준거를 바탕으로 논쟁문제 수업이 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금기주제를 사

회과 논쟁문제 수업 주제를 구성하는 경우, 주제 선정에서 정치적 중립과 관련하여 고려할 추가 

사항은 있다. 이는 앞에서 ‘한국 사회과교육학계 연구 준거’를 적용하면 ‘지적 준거’와 ‘정치적 

준거’를 적용해야 하는데, 이에 따라 헌법 등에서 강조하는 기본권 등의 인권 목록에 대한 논쟁

이나 개인의 정체성 등 당위적인 부분에 대한 논쟁 구성은 제한되어야 한다. 반면 학습하는 당시 

사회적 현안을 헌법재판으로 다루는 경우나 새로운 법안 논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들 사항을 

논쟁문제로 다루는 경우는 시민교육으로서 사회과교육의 역할을 고려하면 당연히 다루어야 하

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지금까지 살펴본 헌법과 법률 준거, 교육과정 준거, 한국 사회과교육학계 연구 준거 등을 고려

한다면, 사회과 교육과정에 기반한 교사의 논쟁문제 주제 재구성은 두 가지 점에서 넓고 두텁게 

보호되어야 한다. 하나는 교사의 자율성과 교육과정 재구성에 대한 교사의 교육할 권한 보장이

라는 측면이며, 다른 하나는 현재의 시민으로서 사회 현안이나 정치 사안에 대한 학생의 교육받

을 권리 보장이라는 측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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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논쟁문제 수업자료 구성과 제시에 주는 함의

사회과에서 교사가 논쟁문제 수업자료를 구성하는 경우, 정치적 중립 관련하여 ‘헌법과 법률 

준거’를 고려한 최소한의 조건은 찬성과 반대 자료를 균형있게 구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찬성과 반대 자료가 균형적 중립에 따라 제시되더라도, 자료의 내용 등에서 세부적으로 고려할 

사항이 있다. 여기서는 사회과 교사가 정치적 중립과 관련하여 안전하게 논쟁문제 수업자료를 

준비하고 제시하는 측면을 살펴보려고 한다. 

우선, 교과서에 찬성 또는 반대 자료만 제시하고 있어서, 교사가 추가로 다른 한 편의 자료를 

제시하여 논쟁문제 수업을 하는 경우이다. 표면적으로 보면 교사의 자료는 어느 한 편의 자료라

는 측면에서 편파적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찬성과 반대를 균형있게 하는 자료 구성을 

통해 논쟁문제 수업에서의 정치적 중립을 위한 최소 조건을 고려한 장치이다. 따라서 이 경우는 

정치적 중립과 관련하여 제한해야 하는 사안이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찬성과 반대 자료를 구성할 때 자료의 균형성 측면에서가 아니라 개별 자료의 내용 측면

에서 정치적 중립으로 제한받는 부분이 있는지도 살펴볼 수 있다. 이는 논쟁문제를 위한 개별 

자료에 편견이나 편파적인 주장이 담긴 것일 경우, ‘헌법과 법률 준거’에서의 균형적 중립에 

어긋나는지에 대한 문제이다. 사회과교육학계의 전문서에서는 논쟁문제 수업을 다룰 때 사실 

자료 이외에 가치 자료의 확인과 분석을 강조한다(차경수, 모경환, 2008). 이점을 고려하면 논쟁

문제에서 교사가 균형있게 준비한 찬성과 반대 자료일지라도 특정의 가치가 반영되는 자료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 이 점에서 가치가 반영된 자료의 세부 내용 그 자체로 단순히 균형적 중립

성을 어겼다고 볼 수는 없다. 기본적으로 찬성과 반대 자료 각각은 주장하는 내용을 충실히 담아

야 하기에 자료 각각의 세부 내용에 비추어 편향적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되며, 해당 수업을 위한 

자료 전체가 균형을 이루는지가 중요하다. 

다만 세부 자료에서 정치적 중립과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것은, 사실을 무시하는 가짜 뉴스 

등의 거짓 자료가 개입될 가능성이나 특정 종교나 사회적 소수자 집단에 대한 편파적 비난이나 

혐오 등의 내용이나 반사회적 가치가 반영되는 경우이다. 이는 개별 자료에서 세부 내용의 구체

성과 관련한 것인데, 세부 사안마다 정치적 중립을 적용하여 판단해야 한다면 학교에서 논쟁문

제 수업은 영-교육과정이 된다. 따라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헌법과 법률 준거’, ‘독일 보이텔

스바흐 합의 준거’, ‘교육과정 준거’ 등을 바탕으로 교사가 균형적 중립을 갖추기 위한 절차적 

노력을 했는지를 고려하는 것이 교육적으로 적합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헌법과 법률 준거’인 균형적 중립성을 찬반 자료 구성의 절차에 적용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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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논쟁문제 자료 구성에서 교사는, 외부세력의 개입 없이 자유롭게 교사의 학문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해당 주제에 대한 찬성과 반대 측면의 다양한 사실과 가치 관련 자료를 균형적으로 

구성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관련 자료의 가짜 정보 여부, 자료의 가치 편파성 문제 여부를 세밀

하게 점검하는 절차를 갖는 것은 정치적 중립을 고려한 교사의 책무이자 전문성 적용 과정이라

고 봐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독일 보이텔스바흐 합의 준거’의 수정된 셋째 원칙을 적용하면,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까지 존중할 수 있도록 하는 공동체적 가치를 적용한 자료 점검(안성경, 

2017)도 가능할 것이다.

나아가 ‘교육과정 준거’를 적용하면, 교사 개인이 아닌 학교 교육과정 재구성이나 사회과 교사 

공동체의 협의를 통한 교육과정 재구성 절차를 도입하는 것도 균형적 중립 관련하여 고려할 

수 있는 안전한 방안이 될 것이다. 현안 논쟁문제 수업자료 개발을 위한 정책 연구 과정에서도 

다양한 전문가 자문과 의견 수렴을 필수 절차로 적용하는데, 이는 개발 내용의 다양성과 풍부함

을 위한 절차일 뿐만 아니라 정치적 중립을 위한 중요한 절차이다(김평국, 2018). 이런 상황을 

고려하면 학교에서 교사가 논쟁문제 관련하여 수업자료를 개발 또는 재구성할 때, 학교 내 동료 

교사나 다른 학교의 같은 전공 교사와의 협업이 중요하다(구정화 외, 2023). 단위학교에서는 

동학년 사회과 교사, 사회과 전공 교사 등의 소규모 집단, 더 나아가 사회과 교사 연구단체 등 

다양한 공동체 수준에서 해당 자료의 타당성에 대한 협의 절차를 고려할 수 있다. 결국 단독의 

교사 개인으로서가 아니라 교사 공동체 수준에서 자료 구성 및 검토 논의는 교사의 개인적 편견

을 막을 수 있는 조건(김평국, 2018: 5)이며, 학교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해 안전한 논쟁문제 

수업자료를 구성하는 절차라고 볼 수 있다. 

3. 논쟁문제 수업에서 교사의 의견표명에 관한 함의

전통적으로 사회과 논쟁문제 관련 연구에서도 교사의 의견표명 유형에 관한 논의가 많이 이루

어졌다. 이들 논의에서는, 사회과 논쟁문제 수업을 위해 자료를 균형 있게 제시하면서 학생들이 

해당 논쟁문제 주제에 대하여 찬성과 반대 의견을 파악하게 하거나 토론하도록 수업을 균형적으

로 운영한 교사가 개인 의견을 밝히는 것이 정치적 중립에 의해 제한되는지가 중요한 고려사항

이다(옹진환, 2012; 이광성, 2004). 이와 관련하여 ‘헌법과 법률 준거’와 ‘독일 보이텔스바흐 

합의 준거’를 고려하면, 논쟁문제 수업에서 균형을 갖춘 자료를 제공하지 않고 교사가 일방적으

로 하나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그 자체로 정치적 중립과 관련하여 제한받는 상황이 될 가능성

(전제철, 2020)이 크다. 따라서 여기서 검토하는 교사의 의견표명 부분은 논쟁문제 수업과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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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앞에서 다룬 정치적 중립 관련 조건을 지킨 상태에서 교사가 개인 의견을 제시하는 것에 

초점을 두어 논의할 필요가 있다. 

교사의 개인 의견 제시와 관련하여 ‘한국 사회과교육학계 연구 준거’를 고려하면, 교사가 논쟁

문제 수업에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학생에게 동료 시민으로서 모델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필요하다고 본다(Kelly, 1986). 이를 고려하면 사회과 논쟁문제 수업에서 학생들이 의견

을 자유롭게 제시하도록 한 상태에서 교사 자신의 개인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정치적 중립과 

관련하여 제한받기보다는 교육적 활동으로 인정받아야 할 것이다. 다만 논쟁문제 수업에서 교사

의 의견표명 관련한 연구 결과에서, 학생들은 자신의 자유로운 의견 제시와 입장 선택에 제한을 

줄 수 있는 점에서 교사의 의견표명에 염려를 표했다(박윤경, 2020). 이에 따라 중요한 것은 

교사의 의견표명 그 자체가 아니라 학생의 표현의 자유를 얼마나 잘 존중하는지이다. 이 점에서 

공식적으로나 잠재적으로나 교사가 학생에게 표현의 자유를 충분히 보장하고 교사 개인의 의견

을 강압적으로 교화하지 않는다면, 교사의 의견표명 그 자체가 정치적 중립 제한 대상이 되어서

는 안 될 것이다. 

논쟁문제 수업에서 교사의 역할에 대한 정치적 중립 관련하여 살펴볼 다른 사항은, 학생의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는 것과 관련하여 학생이 특정 집단을 혐오하는 등의 경우에 교사가 개입

하여 지도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다. 학생들 또한 논쟁문제 수업에서 표현의 자유를 누리기에 

혐오표현 사용 자체가 법적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사회적으로나 교육적으로 

혐오표현은 그 대상이 되는 사회적 소수자에게 크나큰 해악이 되며(구정화, 2018), 공동체의 

결속에도 유익하지 않다. 이와 관련해서는 ‘독일 보이텔스바흐 합의 준거’를 고려할 수 있다. 

즉 보이텔스바흐 합의 후 새로운 합의에 따라 개선된 셋째 원칙을 적용할 때, 사회적 해악을 

가하는 의견에 대하여 교사가 지도하는 것은 헌법 정신에 부합하기에 정치적 중립성으로 제한받

지 않는 사항이라고 판단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하는 이유는 편향된 의견이 학생들에게 주입

되는 것을 경계하기 위한 것(송준석, 1995)이라는 ‘헌법과 법률 준거’에 따른 기본 정신을 고려

하면, 사회적 소수자 대상으로 하는 혐오표현에 대한 교사의 적절한 지도는 정치적 중립을 훼손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해악을 막기 위한 교육적 지도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이 과정에

서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하여 교사가 더 안전하기 위해서는 학생의 혐오표현에 대하여 강제적으

로 입막음을 하거나 금지하는 방식의 지도가 아니라, 사회과 교육과정에서 제시된 다양한 수업 

방법을 적용하여 시민으로서 존중과 인정의 필요를 안내하고 촉진하는 방식의 지도가 되어야 

할 것이다. 



뺷학교와 수업 연구뺸∣9권 2호

72

Ⅴ. 결론

지금까지 사회과 논쟁문제 수업에서 교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한 다양한 준거를 분석하고, 

이를 반영하여 정치적 중립 측면에서 사회과 논쟁문제 수업에서 고려할 사항 몇 가지를 논의하

였다. 그러나 여기서 제시한 고려사항 논의 또한 사회과 논쟁문제 수업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하여 교사가 살펴보아야 하는 고려사항에 대한 추상적

인 제안에 머물 뿐이다. 이에 따라 여기서 제안한 내용이 사회과 논쟁문제 수업을 하는 교사에게 

명확하고 안전한 해답으로 작동하기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다. 

서론에서 제시한 것처럼, 이 연구의 목적은 사회과 논쟁문제 수업을 준비하거나 실행하는 

교사에게 정치적 중립과 관련하여 제한을 가하려는 것이 아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사회과에서 

논쟁문제 수업을 준비하고 실행하는 교사가 경험할 수 있는 정치적 중립 관련 염려와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방어이면서 안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해 본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제시한 준거와 고려사항 논의를 바탕으로 사회과 논쟁문제 수업에서 교사의 정치적 

중립 관련 논의가 더 풍부해지길 기대하며, 이로 인해 사회과 교사들의 수업 실천이 조금 더 

자유로워지기를 기대한다. 이와 관련하여 사회과 논쟁문제 수업에서 교사의 정치적 중립과 관련

하여 더 나은 진전을 기대하면서, 몇 가지 제안을 하려고 한다.

첫째, 이 연구에서 논쟁문제 수업과 관련하여 다룬 정치적 중립 상황 이외의 더 다양한 상황에 

대한 검토와 함의를 고려하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와 관련해서는 개인 연구자의 연구만

이 아니라 관심 있는 다양한 학자들의 주장이 함께 고려되고 조정될 수 있는 관련 정책 연구가 

다양하게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사회과교육에서 정치적 중립성 고려로 인해 논쟁문제 수업이나 정치 관련 내용 수업 

등에 다양한 시도가 제한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사회과교육학계의 숙의 과정이 구체

화될 필요가 있다. 독일에서 보이텔스바흐 합의 이후 시민교육의 방향을 어느 정도 찾은 것처럼, 

우리도 이러한 합의를 만들어나갈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과교육학계 연구자와 학교 

현장의 교사 등 다양한 당사자들이 이와 관련한 이론적 논의와 실천적 문제점을 제시하면서 

검토하여 사회과 논쟁문제 수업, 더 나아가 사회과 수업 전반에서 교사의 정치적 중립 관련 합의

안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사회과교육 관련한 많은 학회에서 이와 관련한 숙의 과정을 

다루어야 하며, 근사하지 않더라도 학교 현장에 도움이 되는 구체적인 합의안이 도출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셋째, 여기서 검토한 정치적 중립 관련 사안이 사회과 논쟁문제 수업에만 적용되는 사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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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는 점에서, 교원의 정치적 중립 관련하여 교육과정 재구성과 안전한 수업을 위한 최소한

의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다. 현재 한국 사회에서 이념 갈등은 점점 더 심각

해지고 있으며, 이러한 양상은 학교 수업 전반에서 부정적으로 작동한다. 나아가 학생들에게 

필요한 중요한 교육내용을 다루지 못하여 시민으로서 경험해야 할 중요한 교육내용을 영-교육

과정으로 작동하게 하는 문제점도 심각하다. 이런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교사가 자신의 

수업에서 정치적 중립 관련 공포심을 갖거나 자기검열을 고려하지 않고 더 나은 시민교육으로서 

사회과 수업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의 개선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 논문 투고일: 2024. 6. 29.   ※ 논문 수정일: 2024. 8. 14.   ※ 게재 확정일:  2024.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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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ducational Implications of Teacher's Political Neutrality in Social 

Studies Class with Controversial Issues

Koo, Jeonghwa1

The expectation of political neutrality in social studies classes with controversial issues 

makes it difficult for the teachers to conduct their classes and raises problems related 

to the teachers' autonomy due to self-censorship. This study attempts to identify the 

political neutrality contexts in which social studies teachers may encounter controversial 

issues and present the references that are related to them. In addition, based on that, 

we will try to summarize the educational implications of the debate on those problems 

in class. First of all, the references related to the political neutrality when encountering 

controversial issues in class are deemed “constitutional”, “Beutelsbacher agreement”, 

“reorganization of the curriculum”, and “social studies education academic research.” 

Accordingly, it was found that “balanced data composition,” “selection of controversial 

topics through reorganization of the curriculum,” “procedural efforts to filter out 

value-biased data,” “developing instructional materials through the teachers’ community 

discussions,” “free expression of the teachers’ positions as fellow citizens, not rulers,” 

and “conducting classes while considering community values” are important in relation 

to political neutrality. In addition, it is expected that what is presented here does not 

constitute an attempt to limit or reduce the controversial issues discussed in class, but 

rather as a criterion to conduct safe classes for both the students and the teachers.

Keywords : controversial issue class, social studies, political neutrality, reorganization 
of the curriculum, teacher position expression, Beutelsbacher agre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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